
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[별표 10] <개정 2013.12.11>

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

실 제 경 력 간주경력

1. 「공무원보수규

정」 별표 3(일반직 

등), 별표 3의2(전문

경력관)의 봉급표를 

준용받는 공무원

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6

급 이하 경력

6급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

7급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

6급 경력

7급 경력

8급 경력

2. 「공무원보수규

정」 별표 10(경찰

ᆞ소방)의 봉급표를 

준용받는 공무원

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

방경 이하 경력

소방경의 소방위 이하 경력

소방위의 소방장 이하 경력

소방장의 소방교 이하 경력

소방경 경력

소방위 경력

소방장 경력

소방교 경력


